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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

발 신 참여연대 ( 담당 : 이지은 간사 02-723-5302 pil@pspd.org )

제 목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국가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해

날 짜 2015. 12. 1. (총 2 쪽)

보 도 자 료
참여연대, 국가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인권지킴이단

파견 요청해
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있어

인권침해 예방과 감시 등 인권보호 활동 요청

1.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(소장 : 장유식 변호사)는 오늘(12/1) 국가인권위원

회(위원장 이성호)에 오는 12월 5일 집회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

을 요청했다. 참여연대는 경찰이 강경진압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집회도 

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

할 우려가 있다며, 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

를 예방 및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

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.

2. 12월 5일 집회는 전국농민회총연합(이하 전농) 등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 

개최를 약속하였음에도 경찰이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

했다. 하지만 전농은 예정된 대로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. 

평화집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할 것

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처럼 12월 5일 집회에서

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예상된다.

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와 10에 따라, “인

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”, “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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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. 또한 이러한 

법률 및 ‘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지킴이 운영지침’에 근거하여 국가인권

위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소수입 반대 촛불집회, 2011년 한미FTA비준 

반대 집회 및 2014년 4월 밀양송전탑건설 반대 현장 등 인권침해가 발생

할 위험이 있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행

위의 예방 및 감시, 현장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 바 있다고 

소개했다.

3.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이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경찰의 집회 

대응 과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위의 

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며, 인권위가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12월 

5일 집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, 감시하는 등 인

권보호 활동을 적극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끝 .

▣ 붙임자료 

1.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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